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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4005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

아시아투데이   발행인  우  종  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주 문

  아시아투데이(asiatoday.co.kr) 2017년 11월 28일자(캡처시각)「“3천 사채” 한

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‘인생 역전’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<11. 28. 12:39:42 캡처>

<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71128010014859>

  아시아투데이는 광고 제목에 ‘자살 시도’라는 표현을 썼다. ‘자살’ 또는 ‘자살 

시도’는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

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. 이러한 합의 정신은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

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. 

  이는 “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

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71128010014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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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된다”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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